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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

분
세 목

부천시

(A)

오정구 비

율
(B/A)

증감액
(B-C)

비 고2005년
(B)

2004년
(C)

합     계 479,440 91,756 98,206 19.14 △6,450

도

세

소    계 75,719 49,545 58,096 17.97 △8,551

취  득  세 84,443 12,843 13,800 15.21 △957 부동산 시장 축

등  록  세 110,335 16,975 22,500 15.38 △5,525       〃

면  허  세 1,483 343 265 23.13 78 자연증가분

    세 9,615 6,920 8,630 71.97 △1,710 경기침체

공동시설세 10,319 1,649 1,170 15.98 479 재산세증가로 상승

지역개발세 62 13 11 20.97 2 자연증가분 

지방교육세 55,113 9,603 10,700 17.42 △1,097 등록세등 종세로 감소

과  년  도 4,349 1,199 1,020 27.57 179 체납액 연평균 징수액

시

세

소    계 203,721 42,211 40,110 20.72 2,101

주  민  세 42,865 7,785 8,234 18.16 △449 내수경기침체로 소득감소

재  산  세 18,232 2,532 2,400 13.89 132 과표 실화로 인상

자 동 차 세 35,621 7,621 6,068 21.39 1,553 7-10인승 차량 증가분

주  행  세 19,555 4,265 4,064 21.81 201 평균인상율

도  축  세 1,890 1,890 1,800 100.00 90 자연증가분

담배소비세 33,250 7,500 7,890 22.56 △390 담배값 인상 담배소비 감소

종합토지세 21,805 4,075 3,484 18.69 591 과표 실화 용

도시계획세 20,215 3,925 3,578 19.42 347 재산세등의 종세로 본세 증가

사 업 소 세 4,300 1,130 1,090 26.28 40 자연증가분

과  년  도 5,988 1,488 1,502 24.85 △14 체납액 연평균 징수액



자동차세 징수율 제고

자동차세를 부과․징수함에 있어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와 자진납세풍토

조성을 한 홍보활동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안정  세수확충에 

기여코자 함

□ 사업개요 

  ○ 과세자료의 철 한 정비로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

  ○ 환가가치 없는 상습․고질체납 차량 일소

  ○ 납세 편의시책 홍보 강화로 자율납세 풍토 조성

□ 추진계획

  ○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 

    ∙ 비과세 감면차량 일제정리 

       - 장애인·유공자등 비과세 감면자 사후 리    분기1회/1,400

    ∙ 환가가치 없는 차량에 한 과세자료 정비    수시

       - 행불, 사망, 국외이주자, 차령10년이상 4회이상 체납차량

  ○ 개별 인 납세홍보 강화로 납세의식 고취

    ∙ 정기분 부과 납기  사  안내    1회

    ∙ 자동차세 연․분납신청  지로납부, 텔 뱅킹, 신용카드, 자동이체등 

다양한 납세편익제도 홍보    수시

    ∙ 승합차세율변경사항 지속  홍보

    ∙ 구․동 공무원 자동이체 확     31명

    ∙ 1인 2차량이상 통합발송과 반송고지서 직 교부로 송달율 제고 : 수시

□ 기 효과

  ○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년도 징수율 제고 

  ○ 수  높은 신뢰세정 구 으로 고객만족

  ○ 장 주의 세무행정으로 안정  지방세수 확보



공평한 재산세 부과· 징수

○ 과세자료정비 리기법 개선으로 락세원 방  납기내 징수율을  

   높여 징수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고,

○ 과세행정의 당 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납세자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  ○ 징수목표액

    ∙ 건물분 : 2,532백만원 ( 년 2,400백만원) 비  5.5%증가

    ∙ 토지분 : 4,075백만원 ( 년 3,484백만원) 비 16.9%증가

  ○ 과세기 일 : 2005. 6. 1

  ○ 납      기 : 2005. 7월(건물분 ), 10월(토지분)

□ 추진계획

  ○ 과세자료정비 리기법 개선에 의한 일제정비    2005. 1. 1～ 6. 20

    ∙ 과세자료유형 진단,  로드맵 작성, 과세자료 정비실 평가·분석

    ∙ 과세·비과세·감면 상 장 주의 합동조사로 락세원방지

  ○ 재산세· 종토세통합과세를 한 로그램 코드표 화  2005. 1. 1～ 3. 31

    ∙ 토지·건물 코드불일치자료 :  38,940건(단독 2,952 / 공동 35,988)

  ○ 자주재원 확충을 한 과표 실화추진    2005. 1. 1 ～6. 30

    ∙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, 조정 결정

    ∙ 건물시가표 액  토지과세표  용비율 법정화에 따른 상향조정

  ○ 과세  홍보강화 : 사 안내문 개별발송

    ∙ 정부의 보유세강화방침  재산세 부담불형평해소를 한 세법개정의 

근본취지, 재산세 련 세법 주요개정내용, 세법개정의 당 성

□ 기 효과

  ○ 정확한 과세로 징수율제고  민원발생 최소화

  ○ 보유과세 과표 실화에 따른 안정 인 지방세수 확충



취 ․ 등 록 세 세원 리  강 화

  ○ 부동산 련 세원의 철 한 사 안내  사후 리, 지조사를 통하여 

     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

  ○ 등록세 수납사항 일일 사 확행으로 부정방지

□ 사업개요

  ○ 락세원방지를 한 비과세․감면 상의 철 한 사후 리

  ○ 사실과세를 한 과세 상 사업장 지조사

  ○ 부정방지를 한 등록세 수납사항 일일 사 추진

□ 추진계획

  ○ 비과세․감면 상의 철 한 사후 리    연

    ∙ 종교시설, 교육시설 등 비과세 상 고유목  사용여부 조사

    ∙ 1가구1주택 감면자 주택소유여부 확인 등 감면부동산 확인조사

  ○ 사실과세를 한 과세 상 사업장 지조사 

    ∙ 유흥업소 등 고 오락장 사실상 사용면  지조사 

    ∙ 합동조사반 편성 : 련  합동 지조사( 복조사의 번거로움 해소)

  ○ 등록세 수납사항 사추진    연

    ∙ 과세내역, 법원통보 수필, 융기  수납내역 상호 일일 사 확행

    ∙ 신고업무 행사에 한 홍보강화 : 조공문발송 - (법무사, 융기 )

□ 기 효과

  ○ 과세․비과세․감면 상 부동산에 하여 사후 리, 지조사로 락

세원방지  공평과세 실

  ○ 등록세 수납사항 일일 사 확행으로 부정방지



면허세 징수율 3% 제고

 ○ 정기분 납기내 5%, 년도 3% 징수율 올리기를 목표로 장실사등

    정비한 자료를 련세목의 부과 반   체납세정리에 활용코자하며,

 ○ 면허세 련체납자에 해 허사업제한 경고등으로 납세자 심리   

    압박으로 징수율 향상

□ 사업개요  

  ○ 면허세 2-3회이상 체납자 동별 자료발췌 

  ○ 업종별 인허가 기 자료 사  월별조사

  ○ 허사업제한 경고안내문 발송  면허부여기 에 허사업제한 의뢰 

  ○ 기간 : 연  

□ 추진계획

  ○ 체납자 동별 업종별 자료발췌    2004. 12 ～ 2005. 1월

  ○ 업종별 인허가 기 자료 사  월별조사    2005. 3 ～ 8월

    ∙ 일정 : 2005. 3 ～ 8월(매월 1개동씩)

    ∙ 방법 : 장확인  화, 면허부여기   세무서 폐업자료 사

  ○ 허사업제한 경고안내문 발송  허사업제한 의뢰    수시

□ 기 효과

  ○ 인․허가 사업장의 휴․폐업등 조사자료를 련세목과 공유하여 과세

     자료정비에 활용토록하고

  ○ 체납자에 한 강력한 허사업제한 경고등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의식  

풍토조성



효율 인 체납액 정리

  ○ 체납액 정리의 행정력 집주로 체납액 감소 

  ○ 강력한 징수의지로 자진납세의식 제고  조세의 형평성 구

□ 사업개요(목표) 

  ○ 정리목표액 : 6,915백만원(체납액의 40%)

  ○ 2004년도 체납액 이월 상액 : 17,289백만원

    ∙ 년도 체납액 이월 상액 : 5,465백만원

    ∙ 과년도 체납액 이월 상액 : 11,824백만원

□ 추진계획

  ○ 체납세정리 책임담당제 운

    ∙ 동 담당자 지정(체납정리 )    7개동

    ∙ 고액체납자 정리담당자 지정    2백만원 이상

      - 수도권 체납자 : 세무과 직원   각과 장․ 7

      - 외 체납자 : 세무과 직원

  ○ 직․간  행정제재 강화    사 고제 확행으로 민원 최소화

    ∙ 허사업 제한 : 100건( 내  타 시․군 허가기  조)

    ∙ 차량인도명령 : 1,000

  ○  내실있는 조세채권 확보

    ∙ 정기 인 재산조사 확행 : 연 4회(분기별 1회)

    ∙ 소유 부동산 기 압류 : 1,000건(10만원 이상 체납자)

    ∙ 자동차 압류 : 5,000건



    ∙ 기타 채권 압류 : 여, , 매출채권 등

  ○ 체납자동차 번호  치    1,000

    ∙ 체납차량 번호  치반 상설운  : 2개반(공공근로자 이용)

    ∙ 체납차량 번호  새벽 치 실시 : 연 4회(분기별 1회)

  ○ 극 인 공매업무 추진

    ∙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(한국자산 리공사) : 30건

    ∙ 차량인도명령에 의한 인터넷 공매 : 20건

  ○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

    ∙ 압류재산의 철 한 실익분석 후 결손처분

    ∙ 사망․행불․무재산자의 극 인 결손처분

  ○ 체납세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

    ∙ 신용카드 분할 납부

    ∙ 원거리 납세자의 계좌이체․인터넷뱅킹 납부  무통장 수납

□ 기 효과

  ○ 체납액 감소 도모

  ○ 자진 납세의식 제고  자주재원 확충


